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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11

석면함유물질 제거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함

유지·관리22
건축물·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 발생 및

근로자 노출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자재 제거 또는 다른 자재 대체 또는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조치 실시

석면함유 자재 고착화

일반석면조사33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사 실시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일반석면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 조사 실시

건축물·설비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다음 사항에 대해 일반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일반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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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 소유주 등은 석면조사기관(고용부 지정받은)에게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포함 여부, 석면함유자재 종류·위치·면적, 석면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기관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m²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 려는 부분 면적 합계가 50m² 이상

- �주택 연면적 합계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 려는 부분 면적 합계 200m² 이상

-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패킹제, 실링재 등의 자재를 사용한 

면적합이 15m²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³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 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 합이 80m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경고표지 4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 확인 후 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포함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 출입구에 경고표지 게시

(단, 작업장소가 실외 또는 출입구가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경고표지작업계획내용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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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에게 다음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단, 고글형 보호안경은 근로자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만 지급

▶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 고글형 보호안경

▶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호흡용 보호구 예시

보호덧신 및 안전장화 예시보호장갑 예시

<보호구 착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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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출입 및 흡연 등의 금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석면해체·제저작업 장소에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됨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해당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77 위생설비의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 또는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및 필요 용품·용구 구비

석면해체·제거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토록 조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 제거 후 나가도록 조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토록 조치

작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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